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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개·폐 규정

□ 제정 : 1999. 10. 1.

□ 개정 : 2011. 6. 3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 교”라 한다)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의 개‧폐 기준을
마련하여 정당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.

제2조(정의) ① “서식의 개정”이라 함은 서식의 내용, 용지의 색체 및 크기, 지질을 변경하거나 또는

두개 이상의 서식을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거나 하나의 서식을 두 개 이상으로 개편하는 행위를

말한다.

② “서식의 폐지”라 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의 개정전 사용 서식이나 사용가치가

없어진 서식 등을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본교 서식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절차) ①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서식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의 협의를

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의 개정전 사용 서식이나 사용가치가 없어 진 서식 등

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폐지한다.

제4조(서식개정․폐지대장 비치) 총무과에서는 아래의 서식개정 및 폐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

제5조(통보) 서식의 개‧폐가 확정되면 총무처장은 전 행정부서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 (시 행 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서 식 명 구분(개‧폐) 일 자 사 유
결 재

계 처 장 총 장


